
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-452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『자동차관리법』제43조제1항(자동차검사), 제43조의2(자동차 종합검사) 및 『자동

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』제12조(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 

검사명령)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

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『행정절차법』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

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   1. 제    목: 자동차 종합(정기)검사명령서(26년4월)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

   2. 공고대상: 41머24**(김*익 울산광역시 동구 후릉길) 등 31대(붙임 참조)

   3. 공고기간: 2026.04.30. ~ 2026.05.15.(15일간)

   4. 처분사항

     귀하(사)의 자동차는 종합(정기)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

『자동차관리법』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ㆍ제63조의

2제1항에 따라 검사를 명령하오니 2026년 5월 31일까지 가까운 검사소에서 종합

(정기)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      ※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『자동차관리법』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

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

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.

      ※ 또한 현재 귀하의 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84조제4항15의4, 같은법 

제84조제4항15의5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     ※ 문의처: 울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 (052-209-3705)

2026.  4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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